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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 

결 정 사 항

1. 피고는 

  가.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,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 가로

세로연구소채널 방송의 말미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보도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

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,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위 보도문이 시청

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화면에 계속 표시되도록 방송 

영상을 제작하여 게재하며, 이후 피고의 이 사건 2020. 7. 8.자 및 2020. 10. 20

자 각 방송이 일반에게 검색, 송출되는 경우에는 해당방송 말미에 별지2 기재 보

도문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10초 동안 표시되도

록 첨부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위 각 방송영상과 함께 나타나도록 한다.

  나. 피고가 전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 

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.

  다. 원고들에게 5,000,000원을 2025. 3. 31.까지 지급하되, 만일 위 금원지급을 불이

행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2025. 4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

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 

2.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
3.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 

청구의 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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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조선일보는 예비적으로 공동하여 원고 임혜승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

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).

    4) 가) 피고는 원고 이혁진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100,000,000원 및 위 돈

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      나) 피고는 원고 이혁진의 배우자인 원고 임혜승에게 원고 이혁진에 대한 불법

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50,000,000원 및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

다. 예비적으로, 원고 임혜승에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

료로, 공동피고 조선일보는 20,000,000원, 피고는 50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

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 

2024. 12. 23.

재판장      판사 문광섭

판사 최성보

판사 이준현

 ※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

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,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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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2

청구하는 정정보도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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